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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1.공 사 명 :본서 주차장 입구 램 지붕 설치공사

2.부지개요

1) 지 치 :서울특별시 서 문소방서 주차장입구

2)지역,지구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

3) 지면 : M2

3.건축개요 ( 체)

1)용 도 :공공업무시설

2)건축면 : M2

3)연 면 : M2

4)건 폐 율 : %

5)용 율 : %

4.공사범

-설계도에 표기된 일체공사

1)철거 부분 :-구조체 연결부 부분보강

2)신설 부분 :-캐노피 신설

5.주요마감재

1)외부마감 :

2)실내마감

구 분 실 명
마 감 재

비 고
바 닥 걸 받이 벽 천 정

램 폴리카보네이트 5t



제 1장 총 칙

1. 용범

본 특기시방서는 본 공사에 용하며,본 시방서에 없는 모든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 시방서 에 의

한다.

2.감 독 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서 문소방서 직원으로서 장담당의 명을 받은자를 말한다.

3. 장 리인

공사 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자를 장 리인으로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4.이 의

(1)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때, 는 의문이 생길때는 장 리인과 감독원

이 의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상호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본 공사의 시공 설계도서상 락 오기가 있을 경우,수량의 증가,변경 는 기타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도 자부담으로 시공한다.

5.경미한 변경

장마무리,맞춤 등으로 재료의 칫수 설치 치,공법의 경미한 변경 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이때의 도 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6.자 재

(1)자재일반

가설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시설물은 한국공업 규격품의 (K.S)신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한국공업 규격품이 없는 자재에 해서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견 본 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카다로그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3)검 사

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는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한국공업 규격품으로서 계

기가 있는것 이외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시 험

자재의 품질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

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 서를 제출,승인을 받도록 한다.

7.시공검사

(1)각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 을때에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얻은후 다음 공정

에 옮긴다.

(2)시공후에 검사가 어려운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그 지 못할때는 사진 기타,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8.공사장의 리

공사장의 리는 건축법,도로법,소방법, 기 계법규,근로안 리규정, 보건 리규정,산재보험법,

환경 리법등 기타 계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수하여야 하고 안 사고 피해발생시는

수 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1) 장종사원, 계자,노무자등의 출입감시,풍기 생단속

(2)화재,도난,소음방지, 험물 그 치표시,기타 사고 방에 한 단속

(3)인 건물,옥외시설물,지하기반시설,수목 기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4)시공재료,시공설비의 정리와 안 리, 장내외의 청소

(5)특히 직원들이 공사장에 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9.공사사진

공사진척사항과 시공 황,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 (천연색,크기 12cm ×9cm 이

상)하여 사진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수시 열람 할 수 있게 하고 공시 원 (FILM)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정산처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공후라도 감액 는 수 자는 환 하여야 한다.

(1)설계서 내역 건설공사 표 품셈,물량,단가,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공

사비 작성 제비율을 착오 용하 을 때

(2)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장상태,작업조건,기타등의 변화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감사기 에서 지 이 있을때



(4)지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 을때

(5)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 을때

11. 련법규에 의하여 하도 을 실행하 을 때에는 련법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신고 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2.공사 피해 책

본 건물주 의 각종 부 시설물에 공사 피해를 입혔을 경우 수 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며,본 건물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13.뒷정리 건물인계

(1)공사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 한 건축물을 인계하여야 하며,시공

상 지면 기존 시설물의 변형,손상부분은 원상복구한다.

(2) 공후 건물 인계시까지 유지 리는 수 자의 책임이며 손,도난시는 수 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공후의 건물 리용 자재,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까지 보 하고 이에 한

보 ,인계 책임을 수 자가 진다.

14.기 타

본 공사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건설교통부 건축표 시방에 의함)



제 2장 가 설 공 사

2-1일 반 사 항

본 시방서를 우선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각종 이의에 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착공에 앞서 하기 내용을 기재하여 종합가설공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 장안내,부근배치도,도로경계, 용구획

2)가설울타리,가설도로, 장출입구,통행로

3)공사 목 물 배치

4)가설건물,재료 치장, 장가공 공장의 배치

5)화재방지시설,안 통로

6)양수설비,공사용 기계기구의 배치

7)공사용 력 배수 설비

8) 장 안 리 인근 주변주거에 한 안 책 계획

2-2 지 측 량

경계명시 황측량을 수 자 부담으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경계명시 측량

도면에 의한다.(해당없음)

나) 황측량

도면에 의한다.(해당없음)

2-3가 설 재

가설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고재를 사용할시는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띄어보기 규 틀,기타

가) 띄어보기

건축물의 치를 겨냥 기 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띄워보기를 한다.

나)규 틀

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 요소에 시공 에 변화가 없도록 규 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 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치 수평의 규 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

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기 (BENCH MARK)

설계 지반고,건물 치 기 선, 지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동,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

정하여 표시한다.

당한 곳이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말뚝,강재말뚝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기 의 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보조 기 을 3-4개소 설치한다.

기 은 이동 변형등이 없게 감시 보호하고 수시 검해야 한다.

2-5내부 말비계



2-6재료 둘 곳,작업장(헛지붕),가설건물

가)가설건물

공사기간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 설비로써 아래의 규모 이상으로 가

설건물을 설치하되 사 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단, 지의 소함으로 인하여 감독, 장사무실을 상기 규모 이내에서 주변의 임 사무실을 이용

할수도 있다.

나)가설울타리

공사장 주 에는 공사기간 철재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구조 외 은 감독원과 의하며 외

은 페인트로 GRAPHIC발주처,설계 감리사무실 시공자등을 지정 장소에 표기하여야 한다.

2-7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는 완 하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고 기계,기구 조종원은 면허증 소지자로 한하며 기

계기구는 항상 손질하여 사용 ,후에 반드시 정비하여야 하며 험방지에 신 을 기해야 한다.

2-8공사용 각종 설비

가)공사진행에 필요한 지내의 임시 동력설비,용수설비,통신설비는 충분한 용량으로 련수속

비용은 수 자가 책임 설치하며 이에 따르는 각종 사용료 인입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한다.

나)공사완료시까지 용하는 도로부분의 설계 청의 인허가는 물론 도로 용 비용도 수 자 부

담으로 한다.

2-9재해방지 낙하물 방지망

공사 실시에 따른 험방지,화재방지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근로안 리 규정 산재보험법,소방법

기 계법 기타 련되는 법규에 따라 한 책을 강구하며 낙하물 방지망을 필요시 에 설치

하고 안 방안책을 철 히 하여 안 사고를 방하여야 한다.

2-10보 양

가)공사 가설물에 의행 공사 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한 보양을

한다.특히 마감 는 마감 재료의 손상,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나)콘크리트 보양은 동결방지,보온살수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5일간은 그 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 의 직사,한기,폭우등을 피하고 표면에 양생제를 덮어 1일 1회 이상

살수 보존토록하여 20일간 계속한다.

2-11가설 배수로 설치

공사 건물주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곳에 가설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 는 지하수 유

출등으로 인한 성토 토 부분에 한 안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 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 원

상 복구토록 한다.



제 3장 속 공 사

3-1 속 공 사

(1)일 반 사 항

① 본 공사 시방은 속 제작품 는 속 기성제품의 시공에 용한다.

② 설치 시공 견본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속 제 작 품

① 철제캐노피 설치(기둥)

ST,L제품으로써 100x100으로 한다.

② 철제캐노피 설치(보조구조재)

ST,L제품으로써 상세도면 규격에 한다.

사 제작도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제 4장 도 장 공 사

4-1 용 범

도료제품을 사용하여 건물의 내.외부 마무리 재료의 미 보호 는 내후,내식,내구성 등의

유지를 목 으로 하는 공사에 용한다.

4-2일반 사항

(1)각 재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2)정벌칠의 색상은 감독원과 사 의하여야 한다.

(3)최종 색상이 감독원이 제시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4)칠하는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된 우려가 있을때는 당한 보호조치한다.

(5)칠하기 에 바탕처리를 깨끗이 한 다음 도장한다.

(6)각 회수의 칠공사는 검사를 득한 후 다음 횟수의 칠을 해야 한다.

(7)표면의 오물을 제거하고 균열이나 구멍부분은 V컷 하고 콤 운드 충진한다.

(8)뿜칠시공은 속도와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균일하게 시공해야 하며 바탕면이 원하는 질

감이 나오도록 한다.

(9)제조회사의 특기사항이 없는 한 기온이 5oC이하이거나 35oC이상이거나 가풍시,다습,강우시

는 시공을 시한다.

(10)가연성 도료의 보

가연성 재료의 보 은 독립한 창고로써 타시설물로부터 1.5M이상 떨어진곳에 용 창고를

만들어 “화기엄 ”,“칠 창고”등을 부착하고 계법령에 정하는 소화기 등의 소화설비를 비

치한다.



제 5장 폴리카보네이트 설치공사

5-1지붕틀 공사

5-1-1일반사항

1)제작된 제작도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제작 설치에 착수한다.

제작도 작성시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시 구조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승인을 받아야 한다.

2)제작 설치 공작도에는 제작과정에서 설치 완료시 까지의 필요한 모든 사항으로서 치수 두

께,규격,재료의 열처리상태,표면처리상태,합방법,부속품 련시설과 연결되는 부분의

속 방법등이 명시되어야 하며,구조는 충분한 강도가 있는것으로 하고 설치후 방수

재해에 완 무결하며 장시일 경화 후 까지도 변형 결함 등이 발생않는 것이어야 한다.

3)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되 견본은 각 부재의 두께,합 형,표면처리

상태,색도,허용오차 등이 명시된 것으로서 300mm 단 로 제출한다.

제출 후 승인된 견본은 감독원이 보 하고 제품의 기 으로 한다.

4)설치 견본시공 필요한 모든 검사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5-1-2스테인 스 후 임 지붕틀

1)주재료

(1)스테인 스 후 임 BAR사용,도면에 명시된 규격 부속자재 일체

(2)색상 제품의 특성은 감독자외 의후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2)GASKET :모든 GASETSMS는 NEOPPENE을 사용하고 SHEET,SASH와 SASH

사이에 착성과 수 성이 양호하도록 해야 한다.

3)그외의 모든 재료는 생산업체의 시방 실험치에 하여 승인 후 동일 제품을 사용한다.

1.제 작

1)도면 :공사착수 SHOPD.W.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제작에 착수하 여야

하며,이 도면에는 제작과정으로 부터 설치,완료까지의 필요한 모든 사항으로서 착

수,규격,두께,재료의 열처리 상태,표면처리 상태,합방법,부속품 련시설과 연결

부분의 속 방법이 명시 되어야 하며,구조는 충분한 강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제작,납품 방법은 타당성이 있고 합리 이어야 하며,설치후 방수,방풍 재해에 완

무결하여야 하며 장시일이 경과된 후에도 결 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견본 :각 부재의 두께,합 명,표면처리상태,색상,허용오차 등이 명시된 표 견본을 200M/M

단 로 제출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제출된 견본은

감독원이 보 하고 제품의 규 으로 삼는다.

3)부재의 수허용차 :후 임의 허용공차는 KSD/6759 창호 제품의 허용공차는 KSF506

이내 라야 한다.

4)스테인 스 의 기 두께 :구조 계산을 기 으로 하되 하 에 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5)팽창 수축 :모든 알미늄재는 열에 의한 팽창이나 수축으로 인하여 모형이나 기능상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하며,팽창 수축에 하여 충분하고 원활한 비를 하

여 설계,제작후 납품한다.



6) 단

(1) 재 샷시와 이를 보강하기 한 모든 부자재의 단은 설계도서에 하여 정확히

단 하여야 하며 단면은 수직 는 수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2) 단시 재의 홈이나 갈라짐이 생겨서는 안되고 단후 제품의 허용공차는 +2m/m

이내 이어야 한다.

(3)모든 단면의 표면은 단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으면 처리를 하여야 하며,단시 발

생한 요철 불순물은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7) 곡

(1) 재의 곡은 가공도에 하여 정확하고 곡면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곡시 재의 홈이나 갈라짐이 생겨서는 안되고 곡후 제품의 오차는 +2m/m 이내어

야 한다.

8)가 공

(1) 재의 가공은 재보호 조치에 유의하여 각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단,곡된 은 조립공장으로 옮겨지기 에 천 는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시와 상,하차시 힘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BAR의 가공은 조립,가공도면에 의하여 가공되어야 하며 스의 형 작업시는 게이

지를부설함으로서 양산에 따른 제품의 오차가 없도록 할것이며 가공 요철이나 그러짐

이 없도록 형은 주기 으로 손질하여야 한다.

9)검 사 :뒤틀림,꼬임,휨 등 형재로서 사용 불가능한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10)조 립

(1)제품 조립시 바의 색상은 유지하여야 한다.

(2)바의 단 작업시 (90.45) 단면을 매끄럽게 처리하고 타부재와의 이음면에 홈이 발생

치 않도록 한다.

2.포장 운반

1)포 장 :조립제품은 감독원의 검사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2)운 반

(1)운반도 부재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 를 제작하여 제품 서로간의 마찰이 없

게 한다.

(2)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한 깔 을 사용할 것

(3)하차후 재시 제품 서로간의 놀림을 방지하기 하여 목재를 깔고 고무벨트로 견고

히 맬것.

(4)각 제품에 창호의 치,가로,크기,제작일을 기입한 마크를 치부한다.

3. 설 치

1) 장운반

(1) 장 는 제품의 장설치를 한 설치인부에 의하여 손상이 가지않도록 한다.

(2)양정시 안 책임자 는 장책임자에 의한 안 리에 만 을 기할것.

2)제품설치

(1)FASTENER 보강 철물 설치는 알미늄 작업의 기 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수평 조



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2)도면에 의한 정확한 치내에 볼트,트로 조인후 용 으로 트의 풀림을 방지하고 부

식을 막기 한 방청 작업을 실시한다.

4.보양 안

1)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 히 하고,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2)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

5.정리 마감

1)설치후 장 주변은 설치 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하여 제품에 손상을 입히거나 타 공

정 에 해가 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6.방 수

1)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2) 장 코킹 작업시

(1)코킹 부 의 이물질을 완 히 제거하고

(2)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3)가능한 3면을 착을 방지한다.

7.검 사

1)설치 ,후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조잡하다고 단되면 재 작업을 하여야 한

다.

2)후 임의 부식 방지를 한 재료의 방청작업을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3)수직,수평 후 임의 고정 용 상태 확인을 감독원에게 받아야 한다.

4)후 임의 1차 인 청소상태도 검사시 확인,조치한다.

5-2폴리카보네이트 공사

5-2-1일반 사항

각종 지붕재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하고 부재의 견본 제작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5-2-2 용범

                                                                                      

 종 류  두 께 (mm) 구 성  시 공 장 소  

                                                                                      

 폴리카보네이트  5  칼 라   

                                                                                      

     

                                                                                      

     

                                                                                      

     

                                                                                      



5-2-3지붕재 끼우기 재료

가) 용범

                                                                              

 치     

                                                                              

 스텐 스 바  치올콜계  10*10기타는  KSF4910 9030  

 기 타   도면에 의한다  합한 제품  

                                                                              

     

     

                                                                              

나)지붕재는 후 임의 치수를 확인하고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하여 장에서는 부분 가공

단만 하도록 한다.

다)지붕재의 후 임에 매입되는 깊이,크리어린스,면과의 폭등은 제조사의 시방에 의한다.

라)기타사항 보양,청소 등은 건물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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